
리프트11

산업용리프트건설용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제9절 양중기  제151조 ~ 제156조

2024-교육혁신실-85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리프트

케이블 안내장치

문연동장치

피니언 기어

트윈 케이지

동력선

케이블 안내장치

지상보호문

설치기초완충스프링

방호울

랙기어

운반구

하한 리미트캠 
스위치

마스트(승강로탑)

낙하방지장치

마스트 지지대



리프트 주요 사고사례33

리프트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44

구분 제도명 대상 적용범위 (주요내용)

제조•설치단계 안전인증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0.49톤 이하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 바닥면적이 0.5m2 , 용단계 안전검사 높이 
0.6m 이하 리프트, 자동화 설비 제외사용단계 안전검사

리프트 법적 규제 현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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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안전조치55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리프트 운반구의 과상승으로 인한 이탈 방지

•�과부하방지장치  리프트 적재능력을 넘어서 화물의 운반을 

방지하는 장치�

※ 적재하중 1.1배 초과 시 경보와 함께 승강 방지

•�비상정지장치  긴급상황 시 리프트 운행을 중지시키는 장치�

※ 누름버튼이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 되는 구조

•�낙하방지장치  운반구 낙하 시 운반구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 �운반구 하강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 시 전원을 차단하고, 1.4배 이내에서 

기계적으로 제지

•�완충장치  운반구 낙하 시 완충장치�

※ 정격속도의 1.4배로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 상당부분 충격을 완화

•권과방지장치  리프트 운반구의 과상승으로 인한 이탈 방지

•�과부하방지장치  리프트 적재능력을 넘어서 화물의 운반을 

방지하는 장치�

※ 적재하중 1.1배 초과 시 경보와 함께 승강 방지

•�비상정지장치  긴급상황 시 리프트 운행을 중지시키는 장치�

※ 누름버튼이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 되는 구조

•�낙하방지장치  운반구 낙하 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운반구 하강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 시 전원을 차단하고, 1.4배 이내에서 

기계적으로 제지

•�로프 이완 감지장치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1 리프트 안전장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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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로프 이완 감지장치 사고방지 메커니즘 ]

1 �하강 중 운반구로부터 흘러내린 화물에 의해 운반구가 승강로에 

끼어 움직이지 않음

2 �운반구가 정지한 원인을 모르고 계속 하강버튼을 누르면 �

운반구는 하강하지 않고 로프 또는 체인만 풀려 느슨해짐

3 �이 상태에서 운반구가 끼어 있는 원인(끼어있는 화물 등)이 

제거되는 순간 운반구 낙하

4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이완 감지장치가 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면 동력을 차단

5 �하강버튼을 누르더라도 로프 또는 체인이 풀리지 않아 운반구가 

끼어 있는 원인을 제거하더라고 운반구 낙하 거리 감소

사고사례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 금지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리프트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것

•��걸친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기 밭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2

3

4

무인작동의 제한 (안전보건규칙 제152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153조)

붕괴 등의 방지 (안전보건규칙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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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 금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사람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및 출입금지 표시 실시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 중지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 감시

5

6

운반구 정지위치 (안전보건규칙 제155조)

조립 등의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156조)

리프트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조치

작업 지휘자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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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매뉴얼 1 (2021-산업안전보건인증원-527)

• 위험기계기구 재해예방 OPS (2023-산업안전보건인증원-531)

• 산업용리프트 재해예방 OPS (2022-산업안전보건인증원-371)

[참고] 함께 볼만한 공단 개발 콘텐츠

리프트 점검표66
번호 점검항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인증 취득 여부 확인

(※' 09.01.01 이후 제조·출고된 경우 해당)  

2 안전검사 수검 여부 확인

3
리프트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4 보기 쉬운 운반구 전면 등에 적재하중 표시 확인

5 조작부 각 버튼 명칭 정확한 표시 여부 확인

6 승강로, 운반구 등의 고정 볼트, 너트의 체결상태 확인

7 화물 운반구 출입문 설치 및 출입문 연동장치 정상 작동 확인

8 권상용 와이어로프, 체인의 변형 및 끊어짐 유무 확인

9 외함 등의 접지선 연결 여부 확인

10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1 수리·점검 작업용 점검표지 등의 구비 여부 확인

12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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